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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법률 문인력을 양성하기 한 법학 문 학원 교육과정은 개설되어야 할 교과목과 교과내용을 규정한 련 법률에 근거하여 

개발된다. 이 연구의 목 은 법학 문 학원  법학도서 에서 정규교과목인 ‘법정보조사론’ 교육과정에 한 운  실태를 조사하여 

법학도서 이 법학 문 학원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고 교육과정과 연계된 법률정보서비스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5개 

법학 문 학원  22개 학원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첫째, 22개 법률 문 학원이 법률정보조사 교과목을 필수나 기 교과목으

로 편성하여 운 하고 있었다. 둘째, 법률정보조사론과 같은 교과목에 사서가 참여하는 학원이 14개 학원(63.6%)으로 나타났으

며 사서가  여하지 않는 경우는 3개 학원(13.6%), 외부강사의 참여형태가 3개 학원(13.6%)으로 나타났다. 셋째, 

법률정보조사 교과목에 참여한 사서의 주제 문성은 문헌정보학(33.3%)이 가장 많았고 행정학(25%)과 법학(25%)이 다음으로 

많았다. 바람직한 법학 문 학원의 법률정보활용교육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법학도서 의 특성화, 담당사서와 담당교수의 

력 계 형성( 티칭), 법학도서 에 한 행정  지원, 그리고 법학도서  련 단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main subjects of law school curriculum are composed of subjects based on related laws for law school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peration of the legal information subject in law schools and law 

libraries and to propose efficient operation methods on law information services which would be useful to law 

schools and law librar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22 law schools have legal information 

research subjects as an essential or fundamental part of their curricula. Also, 2) in 14 law schools(63.6%) law 

librarians take part in the instruction of law information research subject, while in three law schools(13.6%) 

librarians do not participate, and in another three law schools(13.6%) outside experts teach them. Finally, 3) 

the graduate degrees or final majors of librarians participating in instruction ar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33.3%), Administration(25%), and Law(25%). These results reflect the need for efforts to change instruction 

systems to team teaching with professors and law librarians, to give law libraries plenty of administrative support, 

and to enforce the related associations' roles with law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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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   배경

제2차 세계  이후, 특히 1960년  이후 세

계 부분의 나라에서 법과 학의 수가 증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출 된 사법개 추진 원회의 법조인 양성

제도 에서 분교를 포함하여 85개 학에 법학

과가 설치되어 있어 인구비례로 본다면 세계

에서 가장 많은 수 인 것으로 분석하 다. 그

러나 지 까지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사회

에서 요구되고 있는 다양한 법률  수요 컨

, 국제통상분쟁, 환경분쟁, 의료분쟁, 특허분

쟁 등에 응할 수 있는 문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없다는 문제 을 드러냄으로써(신

경철 2008) 미국식 로스쿨제도인 법학 문

학원이 추진되어 도입되었다. 

따라서 법학 문 학원 설치․운 에 한 

법률  제26조1)에서는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명

시하여 학부 공과는 무 하게 입학시험을 통

하여 다양한 학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선

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학 문

학원제도는 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존의 제도와 달리, 학을 기반으로 하는 고

등직업교육과정에서 교육이라는 일련의 과정

을 통하여 법학이론 교육과 법 실무의 운용을 

체계 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질 높은 법조인을 

양성하고 충족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법학 문 학원제도의 목 을 효율 으로 달

성하기 한 법조인의 양성과정 내지 법학 문

학원교육과정의 주요내용은 법학 문 학

원 설치․운 에 한 법률  제20조2)와 동시

행령 제13조3)에서와 같이 법률로써 개설되어

야 할 교과목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법학

문 학원 교과과정 의 “법률정보의 조사”는 

법령, 례, 학설 등 법률가에게 필요한 가장 기

인 정보를 탐색하고 정리하고 분석하는 방

 1) 제26조(학생구성의 다양성) 

① 법학 문 학원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학 문 학원은 입학자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 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학 문 학원은 입학자  당해 법학 문 학원이 설치된 학 외의 학에서 학사학 를 취득한 자가 차

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20조(교육과정) 

① 법학 문 학원은 제2조의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체계

인 교육과정을 운 하여야 한다.

② 법학 문 학원이 개설하여야 하는 교과목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3조(교육과정) 

① 법학 문 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1. 법조윤리(法曹倫理)

   2. 국내외 법령  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3. 결문, 소장(訴狀),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4. 모의재

   5. 실습과정

② 법학 문 학원은 제1항 제5호에 따른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에게 사회에 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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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가르치는 과목으로(김창록 2007) 법학분

야의 정보활용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변호사 회(ABA: American Bar As- 

sociation)는 법학연구를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하여 법률가는 법학연구에 필요한 기본 도구

에 한 지식과 그 활용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Hotchkiss 1992). 이와 같이 정

규교육과정 교육을 통하여 정보활용능력을 배

양시켜야 할 이유는 “정보가 필요한 상황을 인

식하고 필요한 정보의 소재를 악하고 평가하

여 효과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정

보인”4)이면서 법률가로서 독립 으로 정보문

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보활용능력을 강화

시켜 체계 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다.

이 연구에서는 각 법학 문 학원과 소속 법

학도서 에서의 정보활용교육 운  실태를 조

사․분석하여 법학 문 학원 교육이념의 취

지에 부합하는 법학도서 의 교육정보서비스

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제한

이 연구를 해 조사하고자 하는 법학 문

학원은 25개 모두를 상으로 하 으며 조사항

목은 크게 4가지 역으로 구성되었다. 4가지 

역은 첫째, 정보활용교육 련 교과목 운  

황, 둘째, 정보활용교육 담당사서에 한 주

제 문성 황, 셋째, 정보활용교육의 수업형

태, 넷째, 정보활용교육의 수업내용으로 이루어

져 있다. 

조사방법은 국의 25개 법학 문 학원을 

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강의계획서 공개

에 반 의사를 표시한 2개 학원을 제외한 23

개 학원을 심으로 련 교과목의 강의계획

서를 확보하 으며 화인터뷰를 통한 심층조

사를 병행하 다.

국 25개 법학 문 학원의 법률정보조사

에 해당되는 과목의 강의계획서를 2010.2.16일

부터 2011.2.15일까지 1년에 걸쳐 인편, 우편, 팩

스, 그리고 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 다. 

법학 문 학원이 2009년 개원하 고 해당 강

좌가 학원에 따라 1학년 는 2학년에 개설

된 계로 자료 수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

지만 결국 건국 와 남 는 강의계획서를 공

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할 수 없었

으며 25개 법학 문 학원 가운데 두 학원을 

제외한 23개 법학 문 학원을 분석의 상으

로 하 다. 

한 수집된 23개 법학 문 학원의 정보활

용교육과 련 있는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부

분이 법학방법론에 기 한 근방식과 축약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강의계획서 자체만

으로는 정보활용교육의 조사 역에 한 황 

 구체 인 내용을 악하기가 어려웠다. 그

러므로 법률정보조사 는 이용자교육에 여

하는 법학 문 학원의 법학도서  사서에게 

심층 화인터뷰를 실시하게 되었다. 인터뷰 

실시기간은 2011.2.16일부터 22일까지 이화여

를 제외한 24개 법학도서  사서들이 인터뷰

 4) 1980년  미국도서 회의 정보활용능력 원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Presidential Committee on 

Information Literacy)는 최종보고서에서 정보활용능력에 하여 상기와 같이 ‘정보인’에 하여 정의하 다

(ALA 1989).



106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5권 제4호 2011

에 응했다. 

따라서 이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건국

, 남 , 이화여  법학 문 학원은 연구

상에서 제외되어 분석 상이 된 학원은 22개 

법학 문 학원이다. 한 같은 기간 동안 

국의 법학 문 학원 행정실 강의담당행정직

원을 상으로 강좌명, 개설 학기, 학 , 강의시

수 등에 하여 화인터뷰를 통해 자료 수집

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 다. 

  2. 우리나라 법학 문 학원의 
설치 과정

1995년 세계화추진 원회에 의해 ‘법률서비

스  법학교육의 세계화’ 방안으로 시작된 로

스쿨제도에 한 논의는 2007년 7월 3일, 약 12

년간의 긴 논의과정을 거친 후에 법학 문

학원 설치․운 에 한 법률안 이 국회 본회

의에서 가결됨으로써 같은 해 9월 28일에는 법

학 문 학원 설치․운 에 한 법률 과 같

은 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었다. 한 법학

문 학원 설치․운 에 한 법률  제2장5)

에 의거하여 교육인 자원부에서는 법학교육

원회를 구성하 고 2007년 10월 30일에는 

2006년 6월에 완성된 설치인가 심사기 에 

한 보고서를 토 로 ｢법학 문 학원 설치인

가 심사기 ｣과 ｢법학 문 학원 설치인가 신

청서 작성방법  제출 요령｣을 확정 발표하고 

설치인가 신청을 공고하 다(김창록 2007).

법학 문 학원의 설치는 교육인 자원부 장

이 정부, 법조인, 법학교수, 공익 표 등으로 

구성된 가칭 ｢법학교육 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하도록 함(김원주 2005)에 따라 비인가 

학 선정  학별 입학정원 배정이 2008년 

2월 4일 발표되었고, 같은 해 8월 29일, 교육과

학기술부는 법학 문 학원 설치인가를 신청

한 국 41개 학  서울 권역에 강원 를 포

함한 15개 학(강원, 건국, 경희, 고려, 서강, 

서울, 서울시립, 성균 , 아주, 연세, 이화, 인하, 

앙, 한국외국어, 한양)과 지방 4  권역에 10

개 학( 권역: 충남, 충북. 주권역: 남, 

북, 원 , 제주. 구권역: 경북, 남. 부산권

역: 동아, 부산) 등 총 25개 학을 법학 문

학원 인가 학으로 선정한다고 최종 발표하

다. 2009년 3월에는 개원과 함께 신입생이 입학

함으로써 2011년 재 3기를 맞이하 다.

 5) 제2장 법학교육 원회 

제10조(법학교육 원회의 설치  기능) 

법학 문 학원에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  소속으로 법학교육 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법학 문 학원의 설치인가에 한 사항(국립 학에 두는 법학 문 학원의 설치에 한 사항을 포함한다)

2. 법학 문 학원의 폐지  변경인가에 한 사항(국립 학에 두는 법학 문 학원의 폐지  변경에 한 사

항을 포함한다)

3. 개별 법학 문 학원의 정원에 한 사항

4. 법학 문 학원 설치인가의 세부기 에 한 사항

5. 그 밖에 법조인의 양성  법학 문 학원의 법학교육에 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 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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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요 국가의 법학 문 학원 
교육제도

3.1 미국

미국 로스쿨(Law School)제도의 설립  

존립을 결정하는 주요한 기 은 미국변호사

회(ABA: American Bar Association)의 승

인이다. 미국변호사 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로

스쿨의 졸업생들은 부분의 주(州) 변호사시

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따라서 미국변호사 회

의 승인은 법과 학의 존립을 하여 매우 

요한 요건인 것이다. 미국변호사 회는 승인과 

련하여 기구  행정조직, 교육과정, 교수진, 

도서   기타 정보원 등의 분야에서 자세한 

기 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변호사 회의 

승인을 받기 해서는 미국변호사 회에서 정

하는 기 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 할 것이 요

구되고 있어서 미국변호사 회 기 에 따라 각 

로스쿨들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 할 수밖

에 없다. 

미국 로스쿨제도는 3년 과정으로 운 되며 

이  1학년 과목은 필수과목으로서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후 2, 3학

년 과정은 선택과목으로 구성되며 따라서 학생

들은 로스쿨 졸업 후 추구하고자 하는 공분

야에 따라 특정 분야를 집 으로 공부할 수 

있다. 한 1학년 과목과는 달리 2, 3학년 과목

은 세미나, 상담과목(clinic), 실습과목 등 실무

심의 과목이 많이 개설된다(육소  2004).

일반 으로 석사과정의 로스쿨 1학년은 헌

법(Constitutional Law), 형법(Criminal Law), 

민사소송법(Civil Procedure), 형사소송법(Crim- 

inal Procedure), 불법행 법(Torts), 계약법

(Contracts), 재산법(Property), 그리고 법률조

사  법률문서 작성(Legal Writing Research) 

과목을 수강하게 된다. 법률조사 과목은 세계

인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인 ‘Westlaw’와 

‘LexisNexis’를 이용해 법률  례를 조사하

는 방법을 배운다(김유호 2009). 법률문서 작

성과목에서는 소장, 비서면, 항소이유서, 법

률의견서 등을 작성하게 된다.

미국 로스쿨 석사과정의 교과목에서 1학년 

필수과목으로 ‘법률조사  법률문서 작성’ 교

과목(Legal Writing Research)이 법률정보활

용교육과 련된 교과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법학 문 학원제도와 비교하면 미

국은 법학 문 학원의 인가와 존립의 심에 

미국변호사 회가 요한 치를 차지한 반면 

우리나라는 법률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가 인

가와 운  반에 하여 여하고 있음이 차

이 이라고 볼 수 있다. 

3.2 일본

일본도 역시 1990년  반 이후 일본의 법조

인 양성제도 개 의 필요성에 한 논의가 본격

화되었다. 이는 변하는 세계정세에 따른 다양

하고 문화된 사회문제 해결  국제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국제  감각과 경쟁력을 갖춘 법조

인을 양성하기 함이었다. 그 외에도 사법시험

이라는 수에 의한 선발이 아닌, 법학교육, 사

법시험, 사법수습을 유기 으로 연결한 로세

스로서의 법조인 양성제도를 새로이 정비하여 

그 핵심을 이루는 시스템으로서 고도의 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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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기 인 68개 법과 학원(法科大學院)이 설

치되었고 그 후 6개 학원이 인가되어 재 74

개 법과 학원이 법학교육을 담당하게 된 것으

로(신경철 2008) 일본의 법과 학원 도입 배경

이 우리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법과 학원은 법학이수자의 2년 과정

과 법학 미 이수자의 3년 과정이 있다. 3년 과정

인 경우 93학  이상의 학 취득이 수료요건이

고, 2년 과정인 경우에는 63학  이상의 학  취

득이 수료요건이 된다(가토마사노부 2004). 일

본의 법과 학원 교육과정은 문부과학성이 교

육내용을 상당히 규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과목은 법률기본과목(공법계: 헌법, 행정

법. 민사계: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계: 

형법, 형사소송법 등), 실무기 과목(법조윤리, 

법정보조사, 법문서 작성, 모의재 , 임상법학 

등), 기 법학과 인 과목(법철학, 법사학, 법

사회학, 비교법 등). 그리고 개과목  첨단

과목(노동법, 독 지법, 세법, 지 재산권법, 

국제거래법, 환경법 등)으로 편제되어 있다. 이 

 법률기본과목과 실무기 과목의 일부가 필

수이다(신경철 2008).

일본의 법과 학원의 교육과정도 선택교과

목과 필수교과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법률정

보서비스와 련된 정보활용교육 교과목으로

는 법정보조사와 법문서작성교과목이 정보활

용교육과 련된 즉, 법학도서 과 연 된 교

과목이라고 볼 수 있으며 법과 학원의 인가와 

설립 그리고 교육과정의 편성은 우리나라와 같

이 련법에 근거하여 교육당국인 문부과학성

이 담당하고 있다.

3.3 한국

우리나라의 법학 문 학원은 법학 문

학원의 교육이념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체계

인 교육과정을 운 하기 하여 법학 문 학

원이 개설하여야 하는 교과목 등에 하여 필

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하고 그에 따른 

시행령에서는 법학 문 학원이 학생에게 법

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문

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과목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개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기본과목은 교실에서 강의  토론을 통

하여 해당 과목의 기본  체계와 이론을 연구하

고 습득할 수 있는 과목으로 공법(헌법, 행정

법),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통 인 법률과목을 

말하고 있다. 실무과목은 습득된 법이론을 실제

의 사안에 용하는 과정과 방식에 한 과목으

로서 임교원 내지 직 실무가가 수강생에게 

실제 사안 내지 실제사안과 유사하게 비된 가

상의 사안을 법조인으로서 해결하는 실습의 기

회를 제공하고 이에 한 교육  평가를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민사실무, 형사실무, 

공법실무 등의 과목을 말하고 있다( 한변호사

회 법학 문 학원평가 원회 2010).

한, 실무필수과목으로서 ① 법조윤리(法

曹倫理), ② 국내외 법령  례 정보 등 법률

정보의 조사, ③ 결문, 소장(訴狀),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④ 모의재 , ⑤ 실습과정의 

다섯 개 교과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이 ‘1장 

연구의 목 과 배경’에서도 언 되었듯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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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학원 설치․운 에 한 법률  제20조와 

동 시행령 제13조에서 법률로써 개설되어야 할 

교과목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법학 문 학원의 법학도서 은 법률 문도

서  정보화시설 등 법률 문교육을 한 물

, 인 자원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실무

필수과목으로서 국내외 법령  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과목을 포함시킴으로써 법학

도서 의 역할 가운데 법률 정보활용교육과 상

당히 연계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로스

쿨의 입학자격은 학사학  소지 이상으로 하고 

기본 수업연한은 3년(6학기)으로 하 다.

  4. 우리나라 법학 문 학원의 
정보활용교육 실태 

4.1 교과목 개설 황 

이 연구에서 조사된 국의 22개 법학 문

학원에 개설된 정보활용교육 강좌명은 다음 

<표 1>과 같이 법학 문 학원 설치․운 에 

한 법률  제20조와 동 시행령 제13조에서 표

기된 “법률정보의 조사”와 거의 비슷한 교과목 

명칭으로 개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된 법학 문 학원의 법률정보의 조사 

학 과목명
이수정보

구분
학년 학기 학 시수

강원 법률정보조사 1 1 1 2 공필수

경북 법률정보조사 1 1 1 2 공필수

경희 법률정보조사 1 1 1 1 공필수

고려 법률정보의 조사 1 1 1 1 공실무필수

동아 법률정보의 조사 1 1 1 2 공실무필수

부산 법률정보조사 1 1 1 1 실무필수

서강 법률정보조사 1 1 1 1 실무기

서울 법률정보조사  법문서 작성 1 1 1 1 기본

서울시립 법률정보의 조사 1 1 1 1 실무필수

성균 법률정보조사  법문서 작성 2 1 2 2 실무기

아주 법률정보의 조사 1 1 1 1 공필수

연세 법정보조사와 법문장론 1 1 1 2 실무필수

원 법률정보조사 1 1 1 2 실무필수

인하 법률정보의 조사 1 1 1 1 필수

남 법률정보조사 1 2 1 2 필수

북 법률정보조사 1 1 1 1 실무필수

제주 법정보조사론 1 1 1 2 실무기

앙 법정보조사 1 1 1 2 실무기

충남 법률정보조사  법문서 작성 1 1 2 3 실무필수

충북 법률정보의 조사 1 1 2 2 공필수

한국외국어 법률정보조사 1 1 1 1 실무필수

한양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1 1 2 2 실무필수

<표 1> 국 법학 문 학원 법률정보조사 교과목 개설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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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에 한 교과목명은 ‘법률정보조사’, ‘법

률정보조사론’, ‘법률정보의 조사’, ‘법률정보조

사  법문서 작성’, ‘법정보조사와 법문장론’,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의 작성’ 등과 같은 교

과목 명으로 개설되어 부분의 법학 문 학

원에서는 1학년 1학기에 15주 는 16주 강의

로 편성되어 있다. 이  서울 , 성균 , 연

세 , 충남 , 한양  법학 문 학원은 “법률

정보조사와 법문서 작성”이라는 교과목 명으로 

개설되어 있다. 성균 , 연세 , 한양  법학

문 학원은 ‘법률정보조사와 법문서작성’이 

통합된 강좌로 개설되어 있으며 이외의 법학

문 학원은 ‘법률정보조사와 법문서작성’이 각

각의 독립 교과목으로 같은 학기 는 학기를 

달리하여 1학년 2학기 는 2학년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다.

서울  법학 문 학원은 한 학기 15주 강의 

 5주간은 ‘법정보조사’로 10주간은 ‘법문서 

작성’으로 나 어 각각 별개의 교과목으로 강

의가 편성하여 운 하고 있었다. 성균  법

학 문 학원은 2009학년도에는 1학년 1학기

에 개설되었다가 2010학년도부터는 법문서작

성과 통합되어 2학년 1학기로 편성되었다. 

남  법학 문 학원은 2009학년도 1학년 1학

기에 개설되어 있었으나 2010학년도부터 1학

년 2학기로 옮겨지면서 시수만 한 시간 더 증설

되었다. 제주  법학 문 학원은 2009학년도

에 1학년 1, 2학기에 개설되었다가 2010학년도

부터 1학년 1학기로 조정과 동시 시수가 한 시

간 더 증설되었다. 충남  법학 문 학원은 

2009학년도에는 1학년 1학기에 개설되어 있었

으나 2010학년도 이후는 3학년 1학기로 편성되

었다. 

‘법률정보조사’의 이수학   시수는 부

분의 법학 문 학원(경희 , 고려 , 부산 , 

서강 , 서울 , 서울시립 , 아주 , 인하 , 

북 , 한국외국어 )에서 1학  1시간으로 편

성을 하 지만 강원 , 경북 , 동아 , 연세 , 

원 , 남 , 제주 , 앙  법학 문 학

원은 1학  주당 2시간으로 편성되었다. 성균

, 충북 , 한양  법학 문 학원은 2학  

2시간으로 편성되었고, 충남  법학 문 학원

은 2학  주당 3시간으로 편성되어 각 문 학

원에서 공필수 는 실무필수, 실무기  과목

으로 편성되었다.

법학 문 학원이 2009년 개원되어 3기 입

학생을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은 법학 문 학

원의 운 이 기단계에 있는 계로 각 법학

문 학원에서는 교육과정을 재편성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서 의 사서들도 이에 

따라 정보서비스의 방향을 탄력 으로 조정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담당사서 주제 문성

<표 2>에서는 법률정보조사 는 이용자교

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의 개인 정보에 해

당하는 부분들이므로 학명은 밝히지 않고 무

작 순 알 벳으로 표시하 다. 사서들의 자격

증을 살펴보면, 1  정사서가 13명(59.1%), 2

 정사서가 9명(40.9%)이었고, 경력에 있어

서는 20년 이상 10명(45.5%), 10년 이상 7명

(31.8%), 10년 미만 5명(22.7%)으로 부분 

20년 이상 경력의 1  정사서들이 정보활용교

육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학부 공에 한 담당사서의 주제 문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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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사서자격증 학부 공 석사 공 박사 공 경력(년)

A 1  정사서 문헌정보학 행정학 철학 25

B 1  정사서 문헌정보학 문헌정보학 10

C 2  정사서 문헌정보학 법학 15

D 1  정사서 문헌정보학 문헌정보학, 평생교육 27

E 1  정사서 문헌정보학 행정학 24

F 2  정사서 문헌정보학 문헌정보학 25

G 1  정사서 문헌정보학 정보통신 공학 17

H 2  정사서 법학 법학, 문헌정보학 석․박사통합 문헌정보학 8

I 1  정사서 문헌정보학 20

J 2  정사서 문헌정보학, 법학 22

K 2  정사서 문헌정보학 6

L 1  정사서 문헌정보학, 법학로펌근무 법학 10

M 1  정사서 독일문학 문헌정보학 26

N 1  정사서 문헌정보학 행정학 7

O 1  정사서 문헌정보학 문헌정보학 법학 9

P 2  정사서 문헌정보학 문헌정보학 5

Q 1  정사서 행정학 행정학 21

R 2  정사서 문헌정보학 16

S 1  정사서 문헌정보학 행정학 18

T 1  정사서 행정학 문헌정보학 문헌정보학 27

U 2  정사서 문헌정보학 20

V 2  정사서 문헌정보학 법학 10

<표 2> 국 법학 문 학원 정보활용교육 담당사서 주제 문성 황 

문헌정보학이 75%(18명), 법학이 12.5%(3명), 

행정학이 8.3%(2명), 독일문학이 4.2%(1명)의 

공분포도를 보이고 있다. 법학을 주제배경으

로 가진 사서들 에 문헌정보학을 공하고 

다시 법학을 공한 사서가 2명이 있었고 이 

에 1명은 로펌에서도 일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

로 악되었다. 

학원 석사과정 에 있거나 석사학  취득

자는 77.3%(17명)로 이들  2명의 사서는 문

헌정보학 외에도  다른 주제 분야를 더 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석사과정 공에 한 

주제배경을 살펴보면, 문헌정보학이 42.1%(8

명)이며 이들 에 5명은 학부와 같이 문헌정

보학을 공으로 하 고 3명은 학부 공이 행

정학, 법학, 독일문학으로 상이하 다. 행정학

은 26.3%(5명)로 이들 에 4명이 학부에서 

문헌정보학을 공하 고 1명이 학부와 같이 

문헌정보학 공이 아닌 행정학 공의 사서

다. 법학은 21.1%(4명)로 이들  3명은 학부

에서 문헌정보학을 공하 고 이  1명은 학

부에서 문헌정보학과 법학을 공하 다.  다

른 1명은 학부에서도 법학을 공하 고 다시 

문헌정보학 석․박사 통합과정 인 것으로 나

타났다. 

그밖에 정보통신학, 평생교육학은 각각 5.3% 

(1명)로 분포되어 있으며 평생교육을 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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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는 문헌정보학의 석사과정을 마치고 다시 

평생교육을 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원 박사과정 에 있거나 박사학  취득

자는 18.2%(4명)로 문헌정보학 박사가 1명, 철

학박사가 1명이며 법학과 문헌정보학에서 각 1

명이 과정 에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이상과 같이 법학 문 학원의 법학도서

에서 정보활용교육  이용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은 평균경력 16.7년으로 1  정사

서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학력에 있어서도 

77.3%인 17명이나 석사학  취득 는 과정 

에 있으며 박사 한 4명이 학 취득 는 과

정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 사서로서

의 주제 문성은 <그림 1>과 같이 문헌정보학 

8명(33.3%)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의 주제배경으로 법학과 행정학이 각각 

6명(25%)으로 사회과학에 주제 배경을 둔 사서

가 반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독일문학, 정보

통신, 철학, 평생교육 등이 각각 1명(4.2%)으로 

련 주제를 배경으로 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련 주제 는 문헌정보학을 공하

고 다시 학부나 학원에서 법학을 공하는 등 

일선의 사서들이 문직으로써 역량을 넓 나

가는 모습이 역력히 표출되고 있었다.

4.3 수업형태

국 법학 문 학원 정보활용교육의 수업

형태를 살펴보면, <표 3>에서와 같이 사서가 

 여하지 않는 법학 문 학원이 22.7%(5

개원), Web DB만 외부강사와 연결해주는 

학원이 13.6%(3개원), 사서가 강의에 참여하

는 학원이 63.6%(14개원)로 나타났다.

사서가 강의에 직  여하지 않는 법학 문

학원으로는 5개(강원 , 경북 , 원 , 

앙 , 한국외국어 ) 학원이었다. 이들 학

원 에서 경북  법학 문 학원의 강의계획

서를 살펴보면 “둘째 주 강의에서 도서  황

소개  이용법 안내, 셋째 주 강의에서 문헌 

찾기와 비도서 자료 이용법, 일곱째 주 강의에

서 인쇄 과 자 의 황과 차이”로 편

성되어 있었지만 사서와의 인터뷰 결과 실제로

는 사서가 강의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악

되었다. 경북  법학 문 학원의 경우는 비교

 도서 학  기반의 근이 가능하도록 강의

계획서가 편성되어 있어 이 연구 “4.4 정보활용

<그림 1> 정보활용교육 담당사서의 주제 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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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이용자교육 법률정보조사( 여시수, 내용)

강원 앙도서 에서 주 (외부 강사) 무

경북 부정기 무

경희 앙도서 에서 주 (연 1-2회)
6주: 2주 사서강의

4주 국가별 DB - 외부강사 연결

고려 정기 1주: 도서 이용, Web DB

동아 부정기 5-6주: 도서 이용, Web DB 

부산 부정기 3주: 도서 이용, Web DB

서강 부정기(1:1 이용교육) 1주: 도서 이용, Web DB

서울 정기: 한 학기 2회(신규 DB, Westlaw 심) 한 한기 총 5주강의  1주: 례, 법령, Westlaw, 실습

서울시립 앙도서 에서 주 (부정기의 외부강사)
2주: 1주 사서 30분 강의, Web DB 

1주 외부강사 연결

성균 정기 연 3회 3주: 도서 이용, Web DB

아주 정기 년 1회(신입생 오리엔테이션) 4주: 도서 이용, Web DB

연세 정기 연 3회 2-3주: 도서 이용, Web DB

원
정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부정기
무

인하 무

5-6주: 1주 도서  이용 - 사서직강

2주 검색 - 사서직강

3-6주 Web DB - 외부강사 연결

남 부정기
3-4주: 1주 사서직강

2-4  Web DB - 외부강사 연결

북 앙도서 에서 주 (연 1회) 1주: Web DB - 외부강사 연결

제주 무 1주: Westlaw만 연결

앙
정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부정기
무

충남 앙도서 에서 주 (연 1회) 1주: Westlaw, Westlaw Japan

충북
정기 2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부정기, 1:1 이용교육 

2주: 1주 사서강의 

1주 Web DB 외부강사

한국외국어 무 무

한양
1주 2회 정기 로그램 운

(매월 홈페이지 공고)
1주: 정보원 안내, 검색실습

<표 3> 국 법학 문 학원 정보활용교육의 수업형태 조사결과

교육 교과목 내용”에서 다른 법학 문 학원의 

내용과 같이 분석이 되었으면 좋은 보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으나 실제와는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교육내용의 분석 상에

서는 제외되었다. 

부분의 학원에서는 1주일에서 많게는 

5～6주에 이르기까지 사서가 강의에 직․간

으로 여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1주일간 담당사서가 여하는 

법학 문 학원으로는 고려 , 서강 , 서울

, 북 , 제주 , 충남 , 한양  등 7개 

학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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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 제주 , 충남  법학 문 학원은 

Web DB부문에 해 외부 문가를 섭외하여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고려 와 서강

 법학 문 학원은 짧은 시간동안 사서의 직

강의로 도서 이용교육과, 외부강사의 Web 

DB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서울  법학 문

학원은 례, 법령, ‘Westlaw’ 등에 하여 

사서의 직  강의와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양  법학 문 학원은 정보원 안내  검색

실습을 사서가 직  강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주간의 교육을 담당사서가 담당하는 부

산 , 서울시립 , 성균 , 아주 , 연세 , 

남 , 충북  등 7개 법학 문 학원에서는 1

주는 사서가 직 강의로 도서  이용교육을 하

고 나머지는 Web DB의 외부강사를 통한 교

육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5～6주간의 교육을 

법학도서 의 사서가 담당하는 학으로는 경

희 , 동아 , 인하  등의 3개 법학 문 학원

이다. 처음 2주간의 교육은 담당사서가 직  강

의를 통해 실시되며 다음 4주간은 Web DB에 

한 문가를 외부강사로 빙하여 사서와 

티칭을 통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사서가 담하는 2주간의 교육은 도서 이용과 

검색에 하여 강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악되

었다.

이상과 같이 국의 법학 문 학원에 개설

된 정보활용교육 황에서는 사서가 직․간

으로 여하는 학원이 77.3%(17개)로 

부분의 사서들이 여하고 있는 것으로 <그림 

2>와 같이 나타났다. 강의에 여하는 정도는 

1～6주로 정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강의 

내용으로는 도서  이용교육과 Web DB에 

해 외부강사와 함께 티칭하는 것이 주를 이

루고 있었다.

법학도서 에서 자체 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용자교육에 해서도 부가 으로 조사를 실

시한 결과, <표 3>, <그림 3>과 같다.  실시

하지 않는 기 은 3개(인하 , 제주 , 한국외

국어 ) 법학 문 학원으로 나타났다. 앙도

서 에서 주 하고 있는 학원이 5개(강원 , 

경희 , 서울시립 , 북 , 충남 ) 법학 문

학원으로 나타났다. 법학도서  주 하의 부

정기는 이용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에 교육을 

운 하는 것으로 7개(경북 , 동아 , 부산 , 

서강 , 원 , 남 , 충북 ) 법학 문 학

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정기 교육 로그램을 

<그림 2> 사서의 법정보조사 강의 참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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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용자 교육 황

운 하는 9개(고려 , 서울 , 성균 , 아주

, 연세 , 원 , 앙 , 충북 , 한양 ) 법

학 문 학원  서울  법학 문 학원이 한 

학기 2회로 신규 Web DB 는 ‘Westlaw’ 

심의 DB교육과 리포트 작성을 한 정보활용

교육, 학 논문 작성을 한 정보활용교육 로

그램을 운 하고 있었다. 연세  법학 문 학

원은 정기 3번의 Web DB 이용교육을 운 하고 

있다. 충북  법학 문 학원은 신입생 오리엔

테이션과 연 2회의 ‘Westlaw’ 심의 Web DB 

이용교육을 운 하고 있었다. 이  충북 는 

정기와 부정기의 이용교육을 탄력 으로 조

하여 ‘Westlaw’ 심의 기 반과 심화반으로 

나 어서 운 하며 1:1 이용교육도 운 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  법학 문 학원은 

매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1주 2회 정기 로

그램을 운 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이용자교육과 법률정보조사 강

의에 직․간 으로 법학 문 학원에서의 정

보활용교육을 운 을 하고 있는 사서들 부분

은 법학 문 학원이 기본법 주로 모든 인

라가 설계되어 있는 계로 학생들의 심을 끌

어들이기가 어렵고 강의시수가 짧기 때문에 체

계가 미흡하므로 교재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한 학부에서 법학을 공한 학원생들

은 이미 이용자교육을 경험해본 학생들이 상당

수 있어 더 깊은 질문도 잘하고 나름 로 잘 활

용하는 것으로 악되고 있다고 정보활용교육

의 효과에 한 견해를 화인터뷰를 통해 확인

하 다.

반면에 부정 인 의견을 표시한 의견을 정리

하면 ‘이용자교육’과 ‘법률정보조사’ 강의에 

여를 하지 않는 학 에는 법학 문 학원은 

학원과정으로 학부에서 이미 이러한 과정을 

하 던 학생들도 상당수 있어 학생들의 수업

집 력도 떨어지고 이용자 교육의 필요성을 많

이 느끼지 못하므로 정보활용교육을 운 하지 

않는다는 부정 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학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4 교과목 내용

국 22개 법학 문 학원의 ‘법률정보조사’ 

강의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사서가 강의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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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는 경희 , 고려 , 동아 , 부산 , 

서강 , 서울 , 서울시립 , 성균 , 아주 , 

연세 , 인하 , 남 , 충북 , 한양  등 14

개 법학 문 학원에 하여 강의계획서의 내

용을 도서 이용안내, 검색(문헌, 인터넷, Web 

DB, 법령  례) 등의 범주로 나 어 정리한 

바는 <표 4>에서와 같다.

‘도서  이용 안내’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도서  견학, 도서  소개  이용안내, 도서  

서비스 안내, 법학도서  홈페이지 이용안내, 

도서 분류에 한 이해  소장 치 안내 등으

로 경희 , 동아 , 성균 , 아주 , 인하 , 

충북  등 6개 법학 문 학원의 강의계획서에 

소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부산 , 서울시립

, 연세 , 남  등의 4개 법학 문 학원에

서도 강의하고 있는 내용이었다.

‘문헌검색’에서는 자료의 유형과 그에 따른 

검색 방법은 서강 , 아주 , 연세 , 인하 , 

충북  법학 문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내

용이다. ‘인터넷 검색’에서 국내자료는 주로 국

가 자도서  등 정부주요 기 의 홈페이지 

이용에 한 안내로 국립 앙도서 , KERIS, 

국회도서 , 법원종합법률정보, 헌법재 소 문

헌정보, 법제처 등의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구분 강의 내용 강의 학

도서  이용안내

도서  견학

경희, 동아, 성균 , 아주, 인하, 충북
도서  소개  이용 안내

법학도서  홈페이지 이용안내

도서 분류에 한 이해  소장 치 안내

문헌검색

문헌의 유형(단행본, 논문집, 정기간행물 등)  구체

인 소개 서강, 아주, 연세, 인하, 충북 

문헌 검색의 방법

인터넷 검색
국내

국가 자도서  등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에 한 

안내

- 국립 앙도서 , KERIS, 국회도서

- 법원종합법률정보, 헌법재 소문헌정보, 법제처

동아, 아주, 인하, 남, 충북, 한양

국외 - UN과 EU 련 법률정보 검색  국제법 연세, 인하 

Web DB

국내 LAWnB, KISS, DBPIA, 경희, 동아, 아주, 인하

국외

- 미법: Westlaw 경희, 동아, 서울, 서울시립, 연세, 인하, 충북

- 독일법: Juris Spectrum

BeckOnline

경희, 동아, 서울시립, 성균 , 연세, 인하

인하

- 랑스법  기타 유럽법 성균 , 연세

- 일본법: Westlaw Japan

D1-Law

경희, 동아, 서울시립, 성균 , 연세, 인하

경희, 동아, 충북

- 국법: ISinolaw 경희, 동아

- 자 : Hein Online 경희

법령  례

- 온라인상에서의 법률정보조사

- 오 라인상에서의 법률정보조사

- 국내외 법령  례 검색

경희, 동아, 부산, 서울시립, 연세, 인하

<표 4> 국 법학 문 학원 ‘법률정보조사’ 교과목 강의계획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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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정보 이용 안내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동아 , 아주 , 인하 , 남 , 충북

, 한양  법학 문 학원에서 강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국외 자료로는 UN과 EU

련 법률정보와 기타 국제법 등이 연세 , 인하

 법학 문 학원에서는 강의내용에 포함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Web DB는 주로 법학 련 DB에 한 내

용이 강의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국내법으로 

‘LAWnB’와 ‘KISS’, ‘DBPIA’ 등에서 제공되

는 학회지 논문에 한 이용법이 경희 , 동아

, 아주 , 인하  법학 문 학원에서 강의내

용에 포함되어 있었다. 국외 법으로는 미법 

‘Westlaw’가 경희 , 동아 , 서울 , 서울시립

, 연세 , 인하 , 충북  법학 문 학원에

서 강의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 독일 법으로는 

‘Juris Spectrum’이 경희 , 동아 , 서울시립

, 성균 , 연세 , 인하  법학 문 학원에

서 강의내용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BeckOnline’

이 인하  법학 문 학원에서는 강의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 

랑스  기타 유럽법으로는 성균 와 연

세  법학 문 학원에서 교과내용으로 포함

되어 있었다. 일본법으로는 ‘Westlaw Japan’이 

경희 , 동아 , 서울시립 , 성균 , 연세 , 

인하  법학 문 학원에서 강의내용에 포함되

어 있으며 ‘D1-Law’는 경희 , 동아 , 충북  

법학 문 학원에서 강의되고 있는 내용이다. 

국 법으로 ‘ISinolaw’는 경희 , 동아  법학

문 학원의 강의내용에 포함되었으며 경희  

법학 문 학원에서는 자 에 한 강의로 

‘Hein Online’을 다루고 있었다.

법령  례는 문헌검색, 인터넷 검색, Web 

DB 등에서도 강의되는 내용이지만 법학 문

학원에서는 이 부분에 한 집 인 검색 교

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법학주제에서 반드시 필

요한 부분이라 생각되기에 따로 한 항목을 주

었다.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주로 온라

인, 오 라인 상에서의 법률정보조사와 국내외 

법령  례 검색에 하여 경희 , 동아 , 부

산 , 서울시립 , 연세 , 인하  법학 문

학원 등에서 강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법학 문 학원의 법률 
정보활용교육 활성화 방안

5.1 법학도서 의 특성화

법학 문 학원은 학부 공과 무 하게 다

양한 학문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학문 지

향  교육보다는 실무교육이 강조되는 것으

로 다양하고 문화된 법학 문 학원의 독

자성을 살리게 하고자 <표 5>( 국법학 문

학원 의회 2010)와 같이 각 학 는 

학원의 특성  학소재지의 지역  특성 등

을 반 하여 다양한 분야의 독자성을 살리게 

하 다. 

법학도서  역시 법학 문 학원의 특성화

에 따른 특성화된 주제의 법학도서 으로 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성화 

된 도서 이 되기 해서 법학도서 에서는 자

료에 있어서도 특성화된 분야의 법학 문 학

원 주제 분야를 심으로 련분야의 정보를 

축 하고 사서는 그 분야의 참고정보원을 개발

함과 동시에 주제 분야에 하여 연구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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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학명 특성화분야

서울권역

서울 국제법무, 공익인권, 기업 융

고려 GLP(국제법무)

성균 기업법무

연세 공공거버 스와 법, 로벌비지니스와 법, 의료과학기술법

이화 생명의료법. 젠더 법

한양 국제소송법무, 지식문화산업법무, 공익소수자인권법무

경희 로벌 기업법무

서울시립 조세법

아주 소기업법무

인하 물류법, 지 재산권

앙 문화법

한국외국어 국제지역법조인양성

강원 환경

건국 부동산 련법

서강 기업법(세부특성화: 융법)

권역
충남 지 재산권

충북 과학기술법

주권역

남 공익인권법

북 동북아법

원 의생명과학법

제주 국제법무

구권역
경북 IT법

남 공익․인권

부산권역
부산 융해운통상

동아 국제상거래법

<표 5> 국 법학 문 학원 특성화분야

정보서비스를 확 하는 데 주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분의 학원에

서는 법학 문 학원의 평가기 에 따른 자

료 축 에 많은 인 ․물  자원이 드는 실정

이다. 따라서 법학도서 의 평가기 도 양

인 기 보다는 특성화에 따른 자료의 축 이

나 정보서비스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량  평가뿐만 아니라 정성  평가의 역

도 평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되어

야 할 것이다. 

5.2 법학도서  활용수업 

미국의 법학 문 학원에서는 법학도서

이 법학교육의 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법학 문 학원에서 1학년 필수 과목으

로 1년간 개설하는 법학연구  작문과목(legal 

research and writing) 교과목은 작문을 시

하는 미국 학의 통과 더불어 도서 을 통한 

자료수집부터 실제로 법  사안을 분석하여 문

건을 작성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매우 요한 

과목임에도 우리나라 법학교육에는 이러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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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 부재하다는 이 매우 큰 문제 이다(육

소  2004).

미국과 같이 도서 이 심  역할을 하기 

해서는 교수와 사서간의 력이 매우 요한 

부분으로 생각되고 있다. 교수들의 강의자료 

지원 등 교수에 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들

과 커뮤니 이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교수와 

사서간의 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강의자료 내용을 악하기가 어

려웠던 들이 바로 이와 같은 력이 유기

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의가 시작되기 , 강의 계획단계에

서 담당교수는 사서와 의하여 강의계획서를 

작성하고 강의가 시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 없이 일방  요청에 의해서 주어진 시간

만을 사서들이 직․간 으로 여하므로 짧

은 시간의 강의 지원에서 교육시켜야 할 내용

을 충분하게 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따라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와 담당사서

가 강의계획서를 공동으로 력하여 계획서를 

수립하고 수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한 강의 

평가에서도 같이 여하는 착형 도서 활용

수업에서부터 교수가 계획한 강의계획서에서 

담당사서가 보조하는 보조형 도서 활용수업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 의 도서 활용수업

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른 

교육  소양이 담당사서에게서는 반드시 필요

하다고 본다.

5.3 행정지원의 유 성 

부분의 도서 이 앙도서 의 분 으로

서 법학도서 이 설치되어 있는 계로 조직상 

앙도서 의 장 하에 있고 장소는 법학 학

원에 치하고 있어 소속 법학 학원의 행정

인 지원과 아울러 앙도서 의 지원도 상당히 

필요한 요소이다. 법학 문 학원에서 문화

된 법률 문가를 양성하기 해서는 특정 주제 

분야의 법률정보에 한 해박한 정보소양을 갖

추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며 도서 활용수업

과 같이 자원기반학습을 실 할 수 있기 해

서는 법학 문 학원의 핵심역할로서의 도서

의 입지가 요하고 볼 수 있다.

법학 문 학원에서 행정책임자인 원장, 교

수진, 그리고 도서 장은 “삼발이(tripod)”  

계를 갖는 3요소라고 하겠다. 세 요소 에

서 하나라도 기울어지면 넘어지게 되며 따라

서 법학 문 학원이 발 하고 법학교육이 원

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법률사서의 동반자  역

할과 가치에 해서 인정하는 것이 매우 요

하다. 아무리 유능한 원장이 있고 아무리 훌륭

한 교수진이 있더라도 사서의 뒷받침이 없고 

한 도서 의 환경이 장서, 시설 등의 면에서 

열악하다면 법학교육은 제 로 이루어질 수 

없다(홍명자 2000). 그러므로 법학 문 학원

에서는 조직도표상의 계보다는 동반자  

계로서 문 학원의 행정력과 교수진 그리고 

양질의 도서 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의체 

형태의 학원 운 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법

학도서 을 포함한 세 주체가 서로 노력할 수 

있도록 상호 우호 으로 행정 인 지원을 아

끼지 않으며 도서 과의 유 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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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법학도서 의회  련 단체의 역할 

강화

미국 변호사 회(ABA: American Bar As- 

sociation)와 미국로스쿨 회(AALS: American 

Association of Law School)(Badertscher 1999) 

외에 미국법학도서 회(AALL: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역시 법학 문

학원 도서  기 의 설정에 깊이 여하여 왔다. 

즉 1906년 창립된 이후, 법률도서 의 역할 내지 

법률사서의 임무로서 교육  기능을 강조하여 왔

던 AALL는 독자 으로 법학 문 학원 도서

의 기 을 만들지는 않았으나 이들 문직단

체와 제휴하여 도서  기 의 설정을 한 합동

원회(Joint Committee on Cooperation between 

AALS and AALL)를 구성하여 극 으로 참

여하 다. 그리고 계속 으로 이에 한 심을 

기울여 1970년에는 독립된 원회의 하나로서 

AALL에 기 원회(Standard Committee)를 

설치하 고 1971년에는 Miami에서 개최된 연차

총회에서 각종 도서  기 (Library standards 

for various types of libraries)에 한 공개토

론회도 가졌다(홍명자 2000). 그리고 법률도서

에서 일할 사서가 구비해야 할 기본지식(일반

지식과 문지식)을 제시한 “AALL Guidelines 

for Graduate Programs in Law Librarianship"

을 1988년에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 11월 21일 국 학법학

도서 의회가 창립되었다. 이제 첫발을 내딛

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법학교육이 효율 으로 

이루어지기 하여 법학 문 학원 도서 이 

구비하여야 할 기본 요소  도서 에서 수행

되어야 할 사, 법학사서로서의 자격요건에 

한 지침과 지원책에 하여 우리 모두 고민

하고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제언

법학 문 학원의 교육이념  취지와 발맞

추어 21세기를 이끌어 갈 장래 법률가의 양성

이라는 목표 달성을 하여 법학도서 에서 법

률정보서비스를 어떠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

이 도서  본연의 역할 수행과 함께 공동의 발

을 가져올 수 있을까를 모색해 보았다. 

정보사회의 모든 역에서는 정보에 기반을 두

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법률분

야의 정보활용교육은 법률로 정하여진 법학

문 학원의 교육과정에 필수과목으로 지정될 

만큼 요한 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률로 지정된 정보활용교육에 해당하는 ‘법률

정보조사론’의 교육과정의 실행에 한 실태들

을 살펴보았다. 즉 법률정보조사 강좌의 개설 

황, 정보활용교육 담당사서의 주제 문성  

교육 형태, 강의 내용 등을 분석하 다. 

연구 결과, 법률정보활용교육과 련된 강좌 

개설은 법으로 규정된 만큼 모든 법학 문 학

원에서 개설되어 부분 1학년 1학기에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1학  1-2시간을 배정하여 

운 하는 것으로 악되었다. 정보활용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의 평균 경력이 16.7년으

로 사서경력이 오래된 1  정사서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다. 77.3%나 되는 인원이 석사를, 

그리고 이들  4명이 박사를 과정 에 있거나 

학 를 취득하여 주제 배경과 문직 사서로서

의 역량을 넓히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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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교육 황은 각 기 마다의 차

이가 있기는 하지만 1～6주 정도 사서들이 직․

간 으로 강의에 여 하는 것으로 악되었

다. 교육내용은 강의계획서와 교육담당사서와

의 인터뷰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략 도서 이

용안내, 문헌검색, 인터넷검색, Web DB, 법령 

 례 등 6개 분야로 구분을 하 다. 

이상과 같이 상당수의 법학도서  사서들이 

정보활용교육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

서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들의 역할

과 기능의 확립에 한몫을 할 것으로 기 가 된

다. 이를 해서는 법학도서 에서 수행되는 

사서의 서비스와 법학 문 학원의 교육  사

명 사이에 의미 있는 교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해서는 법학 문 학원 구성원들이 도

서  내지 사서의 역할에 해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극 으로 수용하여야만 한다(Slinger 

1991). 한 사서들 역시 도서 의 역할이 법학

교육과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교수와 사서간의 

력은 물론 법학 문 학원 행정부서와의 유

계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한 도서

회, 법학도서 의회, 학도서 의회 등 

련 단체에서도 법학도서 이 구비하여야 할 기

본 요소  도서 에서 수행되어야 할 사, 법

학사서로서의 자격요건에 한 지침과 지원책

에 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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